
| www.cgbest.co.kr |

조합원 편익제고를 위한

영업제도 개선 안내

    주택용 부지에 대한 조합원의 보증수요 충족을 위하여 보증대상을 상업 및 공업용지에서 LH 등 

공공기관이 조성·공급하는 주택부지까지 확대

-(보증한도 상향) 부지매입보증 위험가중치 조정(50% 완화)

-(리크스 관리) 특별심사를 신설하고 全 보증 심층심사에 의해 인수조건 결정

부지매입보증 대상 확대  (’16.6.13 시행)1

    (채권설정금액 하향) 보증금액 또는 융자원리금의 120%에서 보증금액 또는 융자원금의 110%로 

조정

    (담보인정비율 상향) 근린생활시설, 오피스텔, 기타 건축물, 토지의 담보인정비율을 55%에서 

60%로 상향 조정

    * 담보인정비율 : 부동산 담보물의 감정가격에서 조합이 담보로 인정하는 비율

담보 관련 제도 개선 (’16.6.13 시행)2

    부동산 근저당권설정에 비해 조합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를 취급

가능 담보로 신설

-  (정의)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조합을 우선 수익자로 

하여 발행하는 증서

-  (장점) 국민채권 매입비용 등 조합원 비용 절감(채권최고액의 1% 등) 및 신탁사와의 협의에 

따라 조합의 담보취득비용 절감 가능

담보 종류에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 신설 (’16.2.3 시행)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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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동산신탁공사의 특별심사등급 하위 보증에 대한 10% 의무담보 폐지하여 조합원 부담 경감 

(Watch 조합원은 15% 유지)

부동산신탁공사의 의무담보 폐지 (’16.6.13 시행)4

    조합원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보증별 손해율을 감안, 총 17개 보증유형 중 15개 유형의 기본

요율 인하 및 각종 할인·할증제도 정비 (보증수수료수입 연간 약 200억원 감소)

보증수수료율 인하 (’15.5.1 시행)7

    개인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 부담 해소 및 약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조합원 편익 제고를 위하여 

업계 최초로 개인 연대보증인  제도 전면 폐지

개인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(’15.11.1 시행)6

    정부의 저금리 정책 기조 지속 및 조합원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융자금 이자율을 업계 최저 

수준으로 인하 (이자수입 연간 약 80억원 감소) 

- (신용융자) 신용등급별 0.25 ∼ 0.30%p 인하 

- (담보융자) 기본이자율 0.30%p 인하

* 공제조합 융자이자율 비교                    ( )는 상대기관 대비 조합 수준

융자금 이자율 인하 (’15.11.1 시행) 5

구분 건설공제조합 A조합 B조합 C조합

신용융자 연1.40～1.50%
연1.58～2.24%

(67～89%)

연2.00%

(70～75%)

연2.00%

(70～75%)


